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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주요 농정추진 과제와 시사점2015 1)

개요□ 

¡ 중국은 년 들어 2015 《개혁과 혁신의 강화 및 농업현대화 건설 가속화에 관한 몇 가지 의견》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 ･ ‘중앙 호 문건1 ’ 과 ) 《 년 농업농촌경제 업무를 잘 수행하는 것에 2015

관한 의견 농업부( )》 등의 문건을 공포함으로써 년 추진될 주요 농정 과제를 발표한 바 있음 2015 . 

¡ 농업부는 정책성 문건을 통해 밝힌 주요 농정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 년 농촌경 관리업무 요점2015 (2015 )年農村經營管理工作要點 》을 제정하여 발표함.

− ‘요점’에서는 농촌토지도급제도의 개혁 농촌집단재산권제도의 개혁 농업경 제도의 개혁 농촌, , , 

사회 관리 강화를 주요 추진 사업으로 선정하고 관련 정책을 제시함.

− 다양한 형태의 농업경 방식을 발전시키고 신형 농업경 체계의 구축을 가속화함으로써 농업이 , 

새로운 경제 환경 신창타이 에 잘 적응하도록 하는 한편 농업현대화와 농민소득 증대( , ) , 新常態

아름다운 농촌 건설을 촉진시키고자 함 .

¡ 농업부가 선정한 년 주요 농정추진 과제에 대해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올해 중점 2015 , 

추진될 정책 내용을 정리함.

농촌토지 도급관계의 안정과 완비□ 

¡ 중국은 농가토지도급경 제를 기본 틀로 유지하는 가운데 농촌토지제도 개혁을 통해 점진적으로 

토지재산권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농촌토지의 유동화를 촉진하여 농규모화를 실현하기 위한 

1) 본 내용  다  내용  참고하여 하 . (2015.3.6), 農業部辦公廳 2015 ( [2015]6 )《 》農村經營管理工作要點 农发經 號 ; 

(2015), 中國社會科學院農村發展 究所 國家統計局農村社會經濟調 司研 ･ 查 (2014~2015) ; 《 》中國農村經濟形勢分析與預測

《 》財新網 (2015.2.2), < ：農業部經管司司長張紅宇 解農地 轉思路>; (2015), <孫迪亮 論當前農民負擔問題及其破解之

>, 策 , 《 》長江 範學院學報 31 1 ; (2015), < >, 第 卷第 期 路小昆 重視解決農業 業化經營中的新問題產 , 2015《 》中國農民 作社

2第 ; (2015), < >, 期 鄭 農業社會化服務體系對策 究璐 研 , 2015 2《 》經營管理者 月 ; 下期 《 》法制網 (2013.7.30), <農村土地

流轉法律沖突問題 待解決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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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지난 년에는 농촌토지의 유동화를 유도 촉진하기 위해 농촌토지에 대한 재산권을2014 ･

소유권 도급권 경 권 등 권으로 세분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 , 3 《농촌토지 도급경 권의 

점진적인 유동 유도 및 농업의 적정규모 경  발전에 관한 의견 (關於引導農村土地承包經營權有

)序流轉發展農業適度規模經營的意見 》을 발표한 바 있음.

−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농촌토지 유동화 촉진 정책은 농민에게 더욱 많은 재산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도 농 간 격차를 축소함으로써 , ·

도시와 농촌의 일체화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음.

− 토지 유동화는 농촌토지재산권에 대한 권리 확정을 통해 농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음 이를 위해 상기 . ‘의견’에서는 농촌토지 도급경 권 권리 확정 등기 증서 발급· · 업무를 

향후 년 내에 완성하도록 요구하 음5 .

¡ 년 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농촌 도급토지 유동면적은 억 무 약 만 에2014 6 3.8 ( )( 2,534.6 )畝 ㏊

달해 전체 도급토지 면적의 를 차지함 년 말에 비해 유동 면적의 비중이28.8% . 2008 상승 20%p 

하 음.

− 전국의 여 개 현 만여 개 향 진 지역에 토지도급경 권 유동서비스센터가 1,200 ( ), 1.5 ( ) 縣 ･ 鄉･鎮

설립되었으며 중경 성도 조장 당산 무한 등에는 토지재산권, ( ), ( ), ( ), ( ), ( ) 重慶 成都 棗莊 唐山 武漢

거래센터가 설립되어 운  중임.

− 재정보조와 금융지원 촌 급 조직의 토지 유동 업무에 대한 업무보조 등 토지 유동을 촉진시키기, ( )村

위한 관련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실시되면서 토지 유동이 가속화되고 있음.

− 과거 농촌집체경제조직 구성원 간의 전환도급 이 가장 주요한 유동 형식이었으나 최근 임대( ) (轉包 出

와 양도 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농가로 유입되는 유동 토지의, 55.1%) ( , 29.1%) . 租 轉讓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합작사나 기업으로 유입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함 년 말. 2013 기준 

전체 유동된 토지 중에서 농가로 유입된 비중은 합작사와 기업으로60.3%, 유입된 비중은 각각 

와 로 년에 비해 각각 증가함20.4% 9.4% 2009 11.5%p, 0.5%p .

− 토지 유동과 농규모화는 농민의 소득증대와 농업의 수익 증대를 촉진하 음 도급농가는 토지를. 

유동시킴으로써 재산소득이 증가하 고 경 규모의 확대는 설비 개선 및 투입 증대 선진기술과, , 

우량품종의 적극적인 도입을 유발하 음. 

¡ 유동화 과정에서 농민의 도급권리 확정 및 등기의 미비는 농민의 토지 유동에 대한 적극성에 악 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맹목적인 토지 유동 촉진으로 인해 농민의 권익이 침해를 당하는가 하면 , 

무질서한 토지 유동으로 인한 분쟁이 급증하고 있음.

− 농민의 권리 확정 및 등기제도의 미비로 농가 도급토지의 면적과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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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역에서는 도급계약 증서발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농가가 자신의 권익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토지 유동을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지방정부가 유동 규모와 비율을 높이기 위해 맹목적으로 토지 유동을 강요하면서 농민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대량의 농가 도급토지를 기업에게 장기간 임대하거나 심지어, 

토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년 말 기준으로 유동된 토지 면적 가운데 이 넘는 면적이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2013 1/3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전국적으로 토지 유동 관련 분쟁이 만 건에 달하는 등 토지 유동과 . 18.8

관련한 분쟁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중재할 수 있는 기구와 인력이 필요한 상황임. 

¡ 주요 추진 정책( ) 농촌토지 도급관계의 안정을 위해 농가토지도급경 제를 견지하고 농촌토지 , 

도급경 권에 대한 권리 확정 및 증서 발급 사업의 지속 추진 농촌토지의 점진적인 유동 유도, , 

도급경 권 분쟁 중재제도의 수립을 추진함.

− 농가토지도급경영제 견지( ) 농촌 토지의 집단소유권 제도를 유지하고 장기 불변의 농촌토지 , 

도급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함. 《농촌토지도급법》 개정을 통해 농촌토지제도 개혁과 농촌경 제도

개혁을 위한 법률적 기초를 제공함. 

− 농촌토지 도급경영권에 대한 권리 확정 등기 증서 발급 업무 추진( )･ ･ 기존의 개 성 외에 올해  3 ( ) 省

개 성을 새롭게 시범지역으로 선정하되 시범지역은 성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하며9 , , 

기타 지역의 경우 현 단위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업무를 추진함 권리 확정 및 토지 경계 확정을( ) . 縣

위주로 하되 농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추진하며 권리증서 관리방법을 새롭게 개정하고 농촌토지, 

도급경 권 정보응용플랫폼 건설을 가속화함. 

− 농촌토지 도급경영권의 점진적인 유동 추진( ) 《농촌토지경 권의 점진적인 유동 유도 및 농업의

적정규모 경  발전에 관한 의견》을 철저히 시행하고 관련 책임자를 위한 전문 교육훈련과 각, 

지방정부별로 실시 의견을 적극 수행함 농외자본의 유동 토지 임대에 관한 지도의견을 조속히 . 

제정하며, 농외자본의 농지 임대 자격 및 사업 심사제도와 리스크보장금제도 수립을 추진함 다양한  . 

형식의 토지경 권 유동시장 발전을 장려하고 토지유동 서비스 플랫폼을 완비하고 현 향 촌 , , ･ ･

급의3 관리네트워크를 완비함 .

− 농촌토지 도급경영권 분쟁 중재제도 수립( ) 중재원 자격증제도를 수립함으로써 중재인력의 ( ) 仲裁員

자질을 향상시키고 중재인력 양성을 강화함 각 지역의 중재기관이 법률에 따라 규범적으로. 

운 되도록 유도하며 분쟁 관련 조사 감독 중재 능력과 관련 인프라 건설을 강화함으로써 농촌토지, ･ ･

도급경 권에 관한 분쟁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함.

다원화된 농업경영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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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농장 은 년 ( ) 2013家庭農場 ‘중앙 호 문건1 ’에서 처음 제기된 개념으로 년 , 2014 《가정농장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 )關於促進家庭農場發展的指導意見 》을 발표하고 가정농장의 발전을 통

해 농규모화를 실현하고 현대농업의 발전을 촉진시킬 것을 강조한 바 있음

− 가정농장이란 고용 노동자보다 가족 구성원의 노동력에 의존하며 농업소득을 가정의 주요, 

소득원으로 하고 도급 토지 또는 유동 농지를 이용하여 규모화 집약화 상품화를 실현하는 신형 ･ ･

농업경 주체를 의미함.

− 상기 ‘지도의견’에서는 가정농장의 특징에 대해 정의하고 각 지역별로 가정농장의 특징과 실제 

현황 발전 단계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발전을 유도하도록 요구하 음 또한 가정농장 발전을 위한, . 

구체적인 지원조치로 가정농장 등록제도 건립 가정농장으로의 토지 집중 유도 재정보조 금융 , , , 

및 보험 서비스의 강화 농업에 대한 서비스업 발전 수준의 제고 인재 지원 등을 제시하 음, , .

− 농업부 자료에 의하면 년 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만 개의 가정농장이 설립되어 있으며2014 11 87.7 ,

평균 경 면적은 무 약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200 ( , 13.4 ) .畝 ㏊ 2)

− 가정농장 육성과 관련해서 비교적 단기간에 집중된 토지 임대 기간 분산된 경지 토지 임대료의, , △

급격한 상승 등 토지의 안정적인 이용의 어려움 융자의 어려움 농업생산에 필요한, , △ △ 인프라 

부족3) 농자재 구매 농기계 서비스 등 농업생산과 관련한 사회화서비스 미비 농업기술, , , △ △ 지식 

부족 경 관리능력 등에 대한 농장주의 경 능력 부족 지원정책 미비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 , △

제기되고 있음.

¡ 주요 추진 정책( ) 가정농장의 건강한 발전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해 금융 재정 등 다양한 지원과 ･

함께 관리제도와 서비스체계의 완비를 추진함.

− 년 발표된 2014 ‘지도의견’의 내용을 철저히 시행하며 각 지방정부가 공포하는 문건의 구체적인 , 

내용을 지도하고 적정 규모의 가정농장 발전을 장려함, .

− 관련 중앙정부 부처는 가정농장에 대한 재정 금융 보험 토지 사용 인재 등과 관련한 세부 지원, , , , 

내용을 발표하여 정책 지원을 강화함 그리고 각 지방정부가 가정농장에 대한 관리제도와 서비스. 

체계를 완비하고 시범 가정농장을 지정하여 운 하도록 유도함, . 

− 가정농장의 경  상황에 대한 전면적인 통계와 연간 발전보고서를 작성하고 모니터링 업무를, 

지속적으로 실시함.

2) 가 장  평균 경  산  복건    196 (13.1 ), 66.3 (4.4 ), 107.2 (7.2 ), 80 (5.3 )㏊ ㏊ ㏊ ㏊ , 

림  등 지역별   차  보 고 는 가 체  가 장에 한 통  규  마 어325 (21.7 ) . ㏊

지 않  .

3) 사 과학원 연  사에  도 리시 장창고 등 생산  프라시  , △ △･ ･

어 움  가 장   약하는 가장  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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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합작사는 년 2006 《농민전업합작사법( )農民專業合作社法 》이 시행된 이후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 농업부는 년 월 말 기준으로 농민합작사는 만 개에 이르고 합작사에 참여한 2014 12 128.9 , 

농가는 만 호로 전체 농가의 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9,227 35.5% .

− 중국에서 농민합작사는 소규모 분산경 을 특징으로 하는 농민을 조직함으로써 농민의 협상 능력과 △

지위 향상 농민과 사회자본 간 농민과 시장 간 중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거래비용 절감 및 , , △

농민의 시장리스크에 대한 대처능력 강화 농민의 생산경  과정에서 다양한 서비스 제공, , △ △농업 

생산경  역의 확장 농규모화 촉진 농촌지역의 차 산업 발전 촉진 노동력의, , 2 3 , ･ 합리적

배분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주요 특징( ) 농민합작사의 수 및 등록된 가입 농가의 수가 빠르게 증가함 공식 통계에 따르면 (△

농민합작사의 수는 년 만 개에서 년 만 개로 증가 등록된 가입 농가는 년2007 2.6 2013 98.2 , 2007

만 개에서 년 만 개로 증가 농민합작사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 농민합자사 35 2013 2,951 ), (△

개 당 평균 가입 농가 수는 년 호에서 년 호로 증가 농민합작사 출자액이1 2007 13.5 2013 30.1 ), △

꾸준히 증가함 농민합작사 평균 출자액은 년 만 위안에서 년 만 위안으로 증가( 2007 120 2013 193 ),

지역 간 농민합작사의 발전 격차가 점차 축소됨 농민합작사 수를 기준으로 상위 개 지역의 ( 4△

비중이 년 에서 년 로 감소 2008 42.4% 2013 30.9% ).

− 농민합작사 발전과정에서 합작사의 규모는 여전히 소규모 단계에 머물러 있음 출자액 규모가. △ △

작으며 융자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출자 조합원이 비농가 위주로 구성되는 등 지분구조가, , △

불합리함 용두기업 촌 간부 등이 대주주가 되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합작사 운 과 , , △

관리가 비민주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존재함 지분에 따른 배당금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

등 이윤분배제도가 비규범적임 관리감독 체계가 불합리하고 제한적이며 관리감독에 대한 , , △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음 농민합작사에 대한 지원 정책이 부족함, △ 4) 등의 문제점이 노정됨 .

¡ 주요 추진 정책( ) 농민합작사의 규범적인 발전 및 운 에 중점을 두고 농민합작사의 규범화를 , 

유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함.･

− 시범 합작사 설립 활동 지속 추진( ) 《농민합작사 규범 발전의 유도 및 촉진에 관한 의견(關於引導和

)促進農民合作社規範發展的意見 》의 내용을 철저히 시행하고 합작사의 제도 구축과 민주적 관리, , 

서비스의식의 강화를 적극 추진함 국가 지정 시범 합작사의 운  상황에 대한 종합 평가를 실시하여. 

불합격한 합작사에 대해 그 자격을 취소하는 등 시범 합작사의 선진성과 대표성을 확보함 합작사 . 

지도원이 합작사의 규범적 발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합작사 지도원 인력 양성을 , 

강화하는 한편 지도원이 합작사에 상주하는 것을 장려함으로써 합작사의 규범적인 발전을 지도, 

하도록 함. 

4)  경우 민합 사에 한 앙  재 지원 규모는 억 안 민합 사 당 평균 지원 액   2013 18.5 , 2,000

안에도 미 지 못하는 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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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합작사의 서비스 역의 확장 유도( ) 농민합작사가 조합원을 위해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역을 확대하도록 장려함 농민합작사와 도시 지역사회 슈퍼마켓 기업 학교 등과의. ( ), , , 社區

연계를 추진하여 농산물의 직접 공급 및 판매를 촉진시킴 농민합작사의 농산물 가공 유통부문 . ･

진출을 장려하거나 가공 유통 기업에 지분 참여 산업체인의 연장 제품의 부가가치 제고 등의 , , ･

활동을 장려함 농민합작사의 시장 경쟁력과 농가와의 동반 성장을 강화하며 농민이 토지경 권. , , 

자금 기술 등의 생산요소를 이용해 합작사에 지분 참여하는 것을 유도함, . 

− 지원 정책의 완비( ) 농민합작사 발전을 지원하는 재정 조세 금융 토지 등의 관련 지원 정책을  , , , 

구체화하고 정부 예산 중 농업 관련 항목의 자금과 새롭게 증가된 농업 보조금이 시범 합작사로 , 

투입될 수 있도록 함 농민합작사에 대한 대출 담보 지원 보험료 보조 등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 ･

전개하고 시범사업의 범위를 확대함 농민합작사의 주요 경 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며, . ,

법에 의거한 합작사 운 능력을 제고함 .

− 농민전업합작사법 개정( ) 《농민전업합작사법( )農民專業合作社法 》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각계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농민합작사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에 유리한 법률을 완비함 각. 

지방정부는 농민합작사가 규범적으로 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관련 시행세칙 등을 제정함으로써, 

농민합작사가 법률에 근거해 설립되고 운 될 수 있도록 함.

¡ 농업산업화는 전통농업의 현대농업으로의 전환을 촉진시키며 농민소득 증대와 농민이익 증진을 , 

실현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임 이 때문에 각 지방정부는 농업산업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문건을 . 

제정하거나 농업투자기업을 설립하고 있으며 산업화 발전기금 조성을 통해 용두기업을 지원하거나  , 

시범기지를 설립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농업산업화 정책의 추진과 관련해서는 용두기업 설립 생산기지 발전 기업 유치 자금 투입 등, , , △

양적 성장을 중시하여 농가와의 동반 성장이나 농가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농업산업화를 위한 토지 유동 과정에서 농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고 , △

용두기업과 농민의 이익 분배가 규범적이지 못해 농민이 산업화에 따른 수익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음 농가의 시장화된 경 능력과 경험이 부족하고 시장리스크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의. , △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농업산업화 발전을 이끄는 핵심 경 주체인 용두기업은 년 말 기준으로 만 개가2013 12.34

있으며 매출액은 총 조 억 위안에 달하 음 용두기업은 재배업 과 축산업, 7 8,580 . (53.6%)

경 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관련 농가의 소득을 평균 위안 증대시키고 만 (24.7%) , 3,700 2,405

명에 달하는 농민을 고용하는 등 농촌지역의 소득 증대와 취업을 견인하고 있음.

− 용두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농가와 용두기업의 관계가 단순한 상품구매에 머물러 있어△

긴밀한 이익연계 기제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고 임금 및 토지 임차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 △

기업의 이윤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주요 농산물의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을 상회하면서 경 난이 , △

가중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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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추진 정책( ) 농업산업화의 대대적인 발전 및 농업의 차 산업화를 추진함 6 .

− 농업산업화 경영의 혁신( ) 농민이 토지경 권을 이용해 농민합작사나 용두기업에 지분출자 형태로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며 복제가능하고 보급이 가능한 경험과 방법을 모색함 농외자본이 농업분야에, . 

진출해 산업화 경 을 발전시킨 모범 사례와 적정 모델을 연구함으로써 농외자본의 농업 투자를 

유도해 현대농업의 발전을 촉진시킴.

− 용두기업의 발전 촉진( ) 《농업산업화 용두기업 발전 지원에 관한 의견(關於支持農業 業化龍頭企產

)業發展的意見 》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용두기업의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농업산업화 발전기금 등을 마련하여 용두기업의 연구개발과 생산관리 및 비즈니스 . 

모델 혁신을 지원하고 업종별 선도기업을 육성함, . 

− 농업산업화 시범기지 건설( ) 국가 농업산업화 시범기지를 설립하여 시범기지 내 주도산업의 성격이

뚜렷하고 규모효과가 명확하며 조직화 정도가 높고 농업 발전과 농민소득 증대 효과가 뚜렷한 

용두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함 농업산업화 시범기지를 농업부문 차 차 차 산업 간 융합 발전을. 1 2 3･ ･

선도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조성함. 

− 일촌일품 강촌부민 프로젝트 추진( ( ) ( ) )一村一品 强村富民･ 일촌일품 시범 촌 진 ( )村･ ･鎮 5) 건설을

가속화하여 비교적 강한 향력을 가진 전문 촌･진과 지역 특색이 강한 브랜드를 구축하도록 함. 

다양한 형식의 생산 판매 연계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전문 시범 촌- , ･진과 용두기업 농민합작사, 등 

시장주체 간의 효과적인 연계를 강화하도록 함. 

− 이익연계 기제 완비( ) 용두기업이 신형 농업경 주체 간 협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고 산업체인 밸류체인 등 현대적인 산업발전 이념과 조직 방식을 농업에 도입함으로써 농촌, ·

지역에서 전 산업체인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용두기업이 농가의 신용대출을 위해 담보 ( ) . 全

제공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생산자금 부족문제를 완화시키도록 함 용두기업이 가정농장이나. 

농민합작사와 생산 판매 연계기제를 구축하는 것을 적극 지원함- . 

농촌집단재산권제도 개혁의 안정적인 추진□ 

¡ 농촌집단재산권제도 개혁과 농촌집단자산 관리 강화 농촌집단재산권 거래시장 설립을 추진함, .

− 농촌집단재산권제도 개혁에 관한 정책성 문건을 제정하여 집단재산권제도 개혁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며 개혁 관련 업무를 배정함 정책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전문 교육훈련을 실시함으로써 , . 

5)   시 진   능  강 하  해    시 진 건  시 사업  실시하 2014 . 

시 진  지  특색  하고 민 득  효과가 뚜 하   잠재  가지고 는 지역    

시 지역  지 하여 건  지원하고 시 진  가가  창 능  여 지역 민  득  취업  진시키, 

함  강 안 복건 강 산동 산 경 사천 귀주 운남 청해 하 등 개  . 2014 , , , , , , , , , , , , , , 15 ( )省

지역  시  지역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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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함. 

− 농촌집단의 ‘삼자 자금 자산 자원( : , , )三資 ’관리 시범 현 을 선정하여 농촌집단자산 관리를 ( )縣

강화하도록 하며 각 지방에서 농촌집단자산에 대한 관리감독과 수익배분에 관한 제도 농촌집단자산에, , 

대한 등록 대장 평가 입찰 등의 제도를 수립하도록 지도함 또한 농촌집단자산에 ( ), ( ), , . 備案 臺帳

대한 정보화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농촌집단자산 관리의 제도화 규범화 정보화를 적극 추진· ·

하도록 함.

− 《농촌재산권 유동교역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유도하는 것에 관한 의견(關於引導農村産權流轉交

)易市場健康發展的意見 》을 철저히 시행하며 각 지방에서 현재의 농촌재산권 유동서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농촌재산권을 유동하는 것을 장려함.

¡ 농촌 기층조직의 재무관리를 규범화함.

− 농업부 등 개 부처가 공포한 4 《촌급 재무관리 업무의 진일보 강화와 규범화에 관한 의견(關於進

)一步加 和規範村級財務管理工作的意見強 》에서 제기한 내용을 적극 시행하고 자 위탁의 규범화, 3 , 

기층조직의 재무 공개 민주적 재산관리체제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함, . 

− 농민합작사의 재무회계 업무를 강화하고 완비된 재무관리제도를 수립함으로써 농민합작사 경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함. 

법에 의한 농민부담 관리감독 강화□ 

¡ 최근 몇 년 간 농민들의 부담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가 강화됨에 따라 농민들의 부담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농민들의 부담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도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그러나 , . 

일부 지방 및 부처의 경우 농업과 관련하여 불법요금을 징수하는 등의 문제가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일사일의, ( )一事一議 6)를 통한 자금 및 노동력의 조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촌 급( )村

조직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년 2015 ‘중앙 호 문건1 ’에서도 “법에 의거해 농민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

− 농업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농촌지역 도로건설사업비 가운데 와 를 각각 촌급41% 3%

조직과 농민에게 할당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농민에게 인프라건설 자금을 할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 

징수하기 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농민에게 지급되어야 할 보조금이나 보상금 중 해당 비용을 원천 

징수한 후에 지급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농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6) 업  폐지 후  담  다시 하는 것  막  해 향 진  산 에 민  직  참여하게 하는( )･ 鄉･鎮

도  사 라고 함 과거 리시 도 건 삼림 합개  등에 필 한  민들에게( ) . , , , 一事一議

담시켰  것  업  폐지  함께 지시킨 후 들 재원에 한 민  할 는 드시  개 하여 , 

민들  동  도  규 한 도 향진  산편 에 민  참여  도  보장하는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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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층조직이 농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때 농민에게 임의로 각종 명목의 비용을 징수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임 산아제한정책 위반에 대한 과도한 벌금 부과 농민 주택건설. , 

과정에서 토지점용비 설계비 주택 확장 건설비 녹화보증금 등의 위법적인 비용 징수 농촌지역 , , ･ ･

학교의 보조교재 자료비 보충수업비 난방비 징수가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고 있음. ･ ･

¡ 주요 정책 조치( ) 촌급 조직의 부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일사일의를 통한 자금 노동력 통합 조달의 , ･

규범화 농민 부담에 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함, .

− 촌급 조직 부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정부가 부담해야 할 기초시설 건설과 공공서비스 비용을 

촌급 조직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개선하되 촌급 조직이 담당해야 할 업무를 요구할 때 반드시 , 

상응하는 업무경비를 배정하도록 함 또한 촌급 조직이 공공 경비를 사용하여 간행물을 구독하는 . 

문제를 연합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촌급 조직이 임의로 비용을 징수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근절하도록 함. 

− 농민부담에 대한 중점 관리 추진( ) 농민 부담에 대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종합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부처와 성 의 연합관리와 성급 독자 관리가 서로 결합된 방식을 채택하여 , ( )省

지역성 농민부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도록 함 이와 함게 농민합작사 가정농장 대규모 전업농. , , 

등 신형 농업경 주체를 대상으로 한 임의적인 비용 징수 및 벌금 부과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각종 우대정책과 지원정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함, .

− 일사일의 를 통한 자금 노동력의 통합조달( ( ) )一事一議 ･ 일사일의를 통한 자금 노동력의 ･ 통합조달

정책을 완비하고 통합조달 범위를 합리적으로 규정하며 통합조달 한도액 기준을 점차 낮추도록 , , 

함 완비된 일사일의 재정장려 기제를 추진하고 촌급 공익사업의 건강한 . , 발전을 촉진함.

− 농민부담 관련 관리감독 강화( ) 농민부담과 관련한 연간 조사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농민부담을 , 

가중시키는 위법적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처하여 조사 결과를 제고함 농민부담 관리감독의 . ‘ 항 5

제도7)’를 완비하고 농민부담과 관련된 정책성 문건에 대한 공동서명 정보공개 등록 제도, ( )備案･ ･

를 수립하고 농촌 기초시설 인프라 건설사업 심사제도를 전면 구축함, ( ) .

시사점□ 

¡ 올해 중국정부가 농업분야에서 중점 추진할 정책은 농촌집단재산권제도의 개혁과 농촌토지 유동화

촉진 신형 농업경 주체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지원 정책 강화 농민 부담 문제의 해결을 통한 민생, , 

개선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특히 농촌집단재산권제도 개혁과 토지의 유동화 촉진 신형 농업. , 

경 주체 육성은 중국의 전통적인 소규모 분산경 을 극복하고 농규모화를 실현함으로써 현대

7) 민 담 경감  한 도 민 담과 한 비용 징  심사 업과  가격  비용 징  공시 , , , △ △

공공경비  용한 간행  독  액상한 민 담 감독 드 민 담과  사안  책  미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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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발전과 농민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중국정부는 토지경 권의 확정 등기 증서 발급 등의 업무가 완성될 경우 농민의 토지에 대한· ·

재산권 관계가 보다 분명해지고 이를 기반으로 규범화된 농촌토지 유동 메커니즘이 수립되면 토지의 , 

집중과 농규모화가 촉진될 것으로 보임.

− 농촌토지경 권의 점진적인 유동과 농업부문의 규모화 경 의 발전은 농민소득의 증대 농업의 , 

효율 및 생산성 증대 현대농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는 궁극적으로는 중국, . 

정부가 중시하는 식량안보의 확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효과적인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임. 

¡ 올해 중국은 농촌개혁과 농업현대화 추진을 주요 추진 과제로 삼고 있는데 농촌개혁 과제의 핵심은 , 

농촌토지제도와 농촌집단재산권제도의 개혁이 될 것임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문건이 지난해 말부터. 

잇따라 발표되었고 올해에도 보다 구체적인 개혁 조치를 담은 문건들이 발표되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 .

− 다만 많은 개혁 조치들에 대해 지역별로 각자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정책적 실험을 먼저 시행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어 개혁은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또한 토지개혁.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현행 법률과 정부가 발표한 정책 간에 상호 충돌되는 내용을 수정하여 

시행 과정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도 주력할 것으로 보임.

¡ 중국의 농업경 에서 가정농장을 비롯한 대규모 전업농 농민합작사 농업산업화 용두기업 등, , 

신형 농업경 주체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고 이들에 의한 농업 생산방식의 혁신과 농업의 , 

경쟁력 향상이 주도되고 있음 향후 중국 농업의 발전과 그 과정에서의 신형 농업경 주체의 위상 . 

변화 국내 농업에 미치는 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있음, . 

기타 주요 농정

¡ 농업부판공청과 재정부판공청은 년 재정의 농업 지원사업 항목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의 2015

차질 없는 진행과 자금 사용의 효율성 제고를 촉진하는 내용의 문건을 제정하고 이를 성 자치구· ·

직할시의 관련 부처에 하달

− 《 년 재정의 농업 지원과 관련한 항목을 잘 시행할 것에 관한 통지2015 ( 2015關於組織實施好 年財

)政支農相關項目的通知 》 호( [2015]8 )農辦財

− 농민 교육훈련 항목( ) 신형 직업농민 육성 프로젝트를 심도있게 실시하고 신형 직업농민의 교육훈련 , ,

인증 지원체계 구축을 가속화하는 한편 신형 직업농민 육성제도를 수립하도록 함 청년 농장주 , , . 

교육훈련 지원을 강화하고 일부 대규모 전업농과 귀향창업 대학생 농민공을 선발하여 중점 , ･

육성하며 농촌지역에서 청년 창업을 지원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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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 발전 지원 항목( ) 축산 우량품종 보조 고산출 우수품질의 거여목 시범건설  , ( ) △ △ 苜蓿

− 농업기술보급 서비스 보조 항목( ) 식량 면화 유지 식용유 고산출 항목 토양에 따른 농약 , △ △･ ･ ･

처방 보조 기층 농업기술 보급체계 개혁 및 건설 보조 농산물 산지 차 가공 보조 , , 1△ △

− 농업 자원 및 생태보호 보조 항목( ) 어업자원 보호와 어민 전환 생산 초원 생태보호 보조 , , △ △

경지 보호 및 토질 향상 보조△

  ☞ 료 원  링 http://www.moa.gov.cn/zwllm/tzgg/tfw/201503/t20150303_4423585.htm

¡ 국무원 판공청은 각 지방정부와 관련 부처가 식품안전을 위한 개혁을 심화하고 관리감독을 강화

함으로써 큰 성과를 얻었으나 식품안전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임을 지적하고 식품안전, 

관리 능력과 보장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중점 업무를 담은 문건을 제정하고 이를 각 성 자치구· ·

직할시 관련 부서에 하달

− 《 년 식품안전 중점 업무 배정 하달에 관한 통지2015 ( 2015關於印發 年食品安全重點工作安排的

)通知 》 호( [2015]10 )國辦發

− 관리감독과 법 집행을 엄격히 하여 돌발적인 문제 해결에 주력( ) 식용 농산물의 관리 강화 ,△

식품생산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중점 지역에서의 리스크 예방 통제 강화 잠재된 , △ △･

리스크에 대한 조사 관리 강화 식품안전 문제에 대한 엄중한 처벌 지속 유지, △･

− 법규 표준 및 제도의 완비( ) △《식품안전법》과 그 실시조례에 대한 개정 업무 지속 추진 제도, △

의 규범화 완비 식품안전 표준의 수정 법 집행의 규범화 강화 , , △ △

− 생산경영의 규범화와 기업책임의 전면 실시( ) 기업의 품질안전관리제도 완비 기업의 자발적  , △ △

책임체계 수립 완비 식품안전 신용체계 구축 추진, △

− 홍보 긴급조치 능력의 강화와 리스크 관리수준의 제고( )･ 과학적인 리스크 조기경보 시스템 및 △

업무교류 기제 수립 식품안전에 대한 홍보 강화 긴급대응능력 제고, , △ △

− 관리체계의 완비와 법치행정 견지( ) 관리감독체계의 완비 각급 식품안전 감독기관의 협조  , △ △

강화, 사회공동관리체계 완비 법치행정 수준의 제고 , △ △

− 자금 투입 확대( ) △‘ 규획12 5 ･ ’의 구체적 시행, △‘식탁오염’ 관리의 지속적인 추진 리스크 , △

모니터링과 평가 능력의 제고 기술혁신 강화 정보화 건설의 가속화, , , △ △ △‘ 규획13 5 ･ ’의 과학적 

편제

− 구체적 실시 및 책임조치의 강화( ) 조직 도의 강화 업무 분장의 구체화 조사 감독 평가  , , △ △ △ ･ ･

강화 엄격한 책임 추궁, △

  ☞ 료 원  링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5-03/14/content_953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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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동향

농산물8) 도매시장가격

¡ 년 월 농산물 도매시장가격은 월 대비 하락하 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도 2015 3 2 2.4% , 

0.3 하락% 

− 이 중 채람자 농산물의 년 월 도매시장가격은 월 대비 하락하 으며( ) 2015 3 2 2.9% ,菜 子篮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도 0.4 하락% 

그림 1  농산  도매시장가격지수 추

주 농산물 도매시장가격지수는 년 : 2000 =100

자료 : (http://www.agri.gov.cn)中國農業信息網

8)  식량 개 목 단립 장립  가루 지  개 목 채씨 콩 콩 참5 ( , , , , ), 4 ( , , , ),

채  개 목 시 청경채 양 상 가지 프리 토마토 콩 리 당근 양 감26 ( , , , , , , ( ), , ( ), , , , , 椒 豆角青

아스 라거스 샐러리 연근 동과 주키니 느타리 고 채 브 콜리 과, , , , , , , , , , , ( ), ), 花菜

개 목 사사과 압리 감귤 나나 애플 거 포도 산  개 목돼지고 쇠고 양고 닭고7 ( , ( ), , , , , ), 5 ( , , , ,梨鸭

계란 산  개 목 어 민 연어 어 어 갈 등  개 목), 5 ( , ( ), ( ), , ) 52草鲢鱼 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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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년 월 도매시장가격을 보면 월에 비해서 양념채소 과채와 버섯의 가격이 크게 하락2015 3 2 , .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대부분 품목들의 가격이 하락

표 4 주요 품목별 도매시장가격 추 년 월 년 월(2014 11 ~ 2015 3 )

단 원: , %

주  전국 도매시장 평균가격임1. .

환율은 년 월 평균 매매기준율 위안 원을 적용함  2. 2015 3 1 =178.23 .　

자료: (http://www.agri.gov.cn)中國農業信息網

품목
년2014 년2015 증감률

월11 월12 월1 월2 월3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식량
중단립종쌀 (20kg) 17,545 17,517 17,314 17,432 17,680 1.42 3.91 

콩 (1kg) 1,067 1,052 1,013 1,000 1,021 2.14  -1.15  

엽근

채소

배추 (10kg) 1,593 1,549 1,574 2,109 2,727 29.31  52.48  

무 (18kg) 3,384 3,909 4,628 5,188 4,941 -4.76  4.00  

양배추 (8kg) 1,332 1,695 2,169 2,615 2,395 -8.39  16.52  

당근 (20kg) 5,729 5,875 5,771 6,502 7,058 8.55  -25.00  

감자 (20kg) 6,875 7,085 7,066 7,451 7,842 5.25  -15.74  

양념

채소

건고추 (600g) 3,000 3,080 2,992 2,982 2,818 -5.50  12.47  

양파 (kg) 285 292 303 311 305 -2.02  -19.11  

마늘 (kg) 825 858 864 893 913 2.22  19.72  

대파 (kg) 344 361 332 350 337 -3.67  -33.79  

쪽파 (kg) 843 1,000 1,093 1,072 857 -20.03  20.72  

과일

사과 부사 ( , 15kg) 21,081 21,736 21,826 22,880 23,232 1.54  22.70  

배 풍수 ( , 15kg) 12,568 13,725 14,140 14,155 14,811 4.63  -10.44  

복숭아 (kg) 979 1,113 895 880 1,237 40.49  -39.58  

포도 거봉 ( , 5kg) 7,000 7,931 7,748 9,191 9,313 1.33  -6.80  

감귤 만다린 ( , kg) 501 525 626 766 809 5.61  -2.71  

감 (10kg) 4,995 5,252 6,104 6,502 7,236 11.29  -2.17  

과채

딸기 (2kg) 10,735 8,531 6,478 5,992 4,777 -20.29  -11.54  

토마토 (10kg) 4,655 5,625 5,999 8,417 7,272 -13.61  -20.38  

오이 (kg) 630 933 771 1,003 706 -29.66  -13.33  

수박 (kg) 499 571 630 747 843 12.88  -6.63  

축산물

쇠고기 (kg) 9,653 9,634 9,477 9,521 9,644 1.29  1.32  

돼지고기 (kg) 3,448 3,406 3,253 3,191 3,099 -2.88  -0.39  

닭고기 (kg) 2,662 2,656 2,627 2,683 2,688 0.16  11.68  

버섯

느타리버섯 (2kg) 2,062  2,239  1,920  2,045  1,854  -9.38  11.20  

새송이버섯 (2kg) 3,083  3,009  2,952  3,128  3,226  3.13  -0.75  

팽이버섯 (2kg) 2,890  3,094  3,005  3,132  3,048  -2.68  -3.87  

표고버섯 (2kg) 4,007  3,867  3,722  3,852  3,732  -3.11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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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 년 월 소비자물가는 2015 3

2월에 비해 하락0.5% . 

전년 동월 대비 상승1.4% 

− 이 중 식품가격은 월에 2

비해서는 하락1.6% . 

전년 동월 대비 상승2.3% 

¡ 월 식품가격 상승은 신선3

과일이 주도 상승 (6.7% ).

조란 육류 가격 상승률도 , 

각각 로 5.6%, 3.2%

식품가격 상승에 기여

표 5  비 가지수 감률(CPI)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년2014 년2015 년2014 년2015

월12 월1 월2 월3 월12 월1 월2 월3

소비자물가지수(CPI) 0.3 0.3 1.2 -0.5 1.5 0.8 1.4 1.4

식품 1.2 0.7 2.9 -1.6 2.9 1.1 2.4 2.3

식량 - 0.1 0.1 0.2 0.1 3.0 2.9 2.9 2.7

육류 - -0.2 -0.6 1.2 -1.8 -0.2 -0.8 1.4 3.2

조란 - (鸟 )卵 -1.6 -3.4 -0.3 -5.7 14.0 8.3 11.4 5.6

수산물 - 1.0 2.2 6.1 -2.3 2.4 0.4 2.1 1.6

신선채소 - 11.3 4.0 13.6 -8.9 7.2 -0.6 4.3 0.4

신선과일 - 1.9 3.9 8.9 0.9 10.4 3.3 4.1 6.7

담배 주류 및 그 용품∘ ･ 0.0 0.0 -0.2 0.1 -0.7 -0.4 -0.6 -0.5

의류 및 복장∘ 0.1 -0.3 -0.3 0.8 2.6 2.9 2.9 3.0

가정설비 용품 및 서비스∘ 0.1 0.2 0.6 -0.3 1.1 0.9 1.5 1.2

의료보건 및 개인 용품∘ 0.2 0.4 0.5 -0.2 1.5 1.6 1.9 1.6

교통 및 통신∘ -0.3 -0.4 0.5 -0.1 -1.4 -2.2 -1.7 -1.5

∘ 오락 교육 문화용품 및 서비스･ ･ -0.2 0.4 1.0 -0.6 0.9 0.3 1.8 1.6

주택 거주( )∘ -0.1 0.0 0.0 0.3 1.0 0.8 0.6 0.6

료: (http://www.agri.gov.cn)中國國家統計局

그림 2  비 가지수 변화 추(C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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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동향

대 세계 농산물 수출입

¡ 년 월 농산물 수출액은 억 달러로 월에 비해 감소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2015 2 37.7 1 20.1% , 

증가43.0% 

표 6  농산  수출 추 년 월(2015 1~2 )

단 만 달러: , %

료: . ( ) 303 , 304 , 305 , 306 .中國海關總署 中國海關統計 月刊 第 期 第 期 第 期 第 期｢ ｣

HS

코드
품목명

년2015 월 증감률2

월1 월2 누적액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전년동기대비

류01 산동물 8 48 56 500.0 -7.7 -9.7  

류02 육과 식용설육 83 75 158  -9.6 15.4  1.9 

류04 낙농품 조란 천연꿀 · · 47 49 96  4.3 58.1  11.6 

류05 기타동물성 생산품 178 160 338  -10.1 48.1  -13.6 

류06 산수목 꽃 · 24 22 46  -8.3 15.8  -49.5 

류07 채소 767 597 1,364  -22.2 41.1  18.1 

류08 과실 견과류 · 427 260 687  -39.1 41.3  -2.0 

류09 커피 차 향신료 · · 203 181 384  -10.8 49.6  10.3 

류10 곡물 25 20 45  -20.0 400.0  45.2 

류11 제분공업제품 54 45 99  -16.7 15.4  10.0 

류12 채유용종자 공업용 약용식물 사료 , · , 352 237 589  -32.7 48.1  17.8 

류13 식물성엑스 119 96 215  -19.3 39.1  12.0 

류14 기타식물성 생산품 11 10 21  -9.1 100.0  50.0 

류15 동식물성유지 59 53 112  -10.2 51.4  23.1 

류16 육 어류조제품 · 728 572 1,300  -21.4 79.9  12.1 

류17 당류 및 설탕 과자 131 107 238  -18.3 50.7  19.0 

류18 코코아 및 그 제품 55 33 88  -40.0 32.0  18.9 

류19 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 146 109 255  -25.3 47.3  15.4 

류20 채소 과실 조제품 · 679 530 1,209  -21.9 34.2  3.1 

류21 기타 조제식료품 229 193 422  -15.7 43.0  10.8 

류22 음료 주류 및 식초 , 91 102 193  12.1 14.6  18.4 

류23 조제사료 257 201 458  -21.8 11.0  1.3 

류24 담배 41 65 106  58.5 124.1  19.1 

합 계 4,714 3,765 8,479 -20.1 43.0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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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농산물 수입액은 억 달러로 월에 비해 감소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도2015 2 58.6 1 34.2% . 

감소21.6% . 

− 월 주요 수입품목군은 류2 HS 12 (40.5%), 류 류 류HS 10 (11.5%), HS 08 (11.0%), HS 02

류(5.9%), HS 04 (4.7%)

− 류 류 류는 전년 동월 대비 수입액이 이상 크게 증가HS 06 , HS 08 , HS 16 50% 

표 7  농산  수  추 년 월(2015 1~2 )

단 만 달러: , %

료: . ( ) 303 , 304 , 305 , 306 .中國海關總署 中國海關統計 月刊 第 期 第 期 第 期 第 期｢ ｣

HS

코드
품목명

년2015 월 증감률2

월1 월2 누적액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전년동기대비

류01 산동물 122 32 154 -73.8 39.1 156.7  

류02 육과 식용설육 554 347 901 -37.4 -3.6  -1.4 

류04 낙농품 조란 천연꿀 · · 453 275 728 -39.3 -63.7  -58.6 

류05 기타동물성 생산품 37 28 65 -24.3 -6.7  -11.0 

류06 산수목 꽃 · 12 10 22 -16.7 100.0  37.5 

류07 채소 215 265 480 23.3 5.2  -7.7 

류08 과실 견과류 · 777 645 1,422 -17.0 106.1  47.5 

류09 커피 차 향신료 · · 26 18 44 -30.8 -5.3  -10.2 

류10 곡물 698 675 1,373 -3.3 33.1  25.6 

류11 제분공업제품 88 56 144 -36.4 -8.2  -16.8 

류12 채유용종자 공업용 약용식물 사료 , · , 3,783 2,376 6,159 -37.2 -26.2  -13.5 

류13 식물성엑스 20 14 34 -30.0 -22.2  -17.1 

류14 기타식물성 생산품 16 14 30 -12.5 0.0  -11.8 

류15 동식물성유지 685 370 1,055 -46.0 -56.2  -42.0 

류16 육 어류조제품 · 25 20 45 -20.0 66.7  50.0 

류17 당류 및 설탕 과자 176 61 237 -65.3 -31.5  -1.7 

류18 코코아 및 그 제품 85 37 122 -56.5 2.8  25.8 

류19 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 291 168 459 -42.3 -3.4  16.2 

류20 채소 과실 조제품 · 72 39 111 -45.8 11.4  7.8 

류21 기타 조제식료품 110 73 183 -33.6 -13.1  -12.4 

류22 음료 주류 및 식초 , 320 171 491 -46.6 13.2  10.3 

류23 조제사료 232 142 374 -38.8 -60.2  -45.1 

류24 담배 118 28 146 -76.3 -76.1  -66.0 

합 계 8,915 5,864 14,779 -34.2 -21.6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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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세계 식량 수출입

¡ 년 월 곡물 쌀 밀 옥수수 수출량은 천 톤으로 전월에 비해 감소했으며 지난해 2015 2 ( , , ) 16.2 18.5% , 

같은 달에 비해 증가 2,423.4% 

− 품목별로 보면 쌀의 수출량이 천 톤으로 전체 수출량의 를 차지하며 전년 동월 대비 15.1 93.2% , 

감소 밀은 톤을 수출 옥수수 수출 실적이 없음21.7% . 100 . . 

− 최대 쌀 수출대상국인 한국으로 수출 실적이 없음 대 북한 수출량은 톤으로 전월 대비 . 180

증가12.5% 

¡ 년 월 대두 수출량은 천 톤으로 2015 2 15.9 전월에 비해 증가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138.2% , 비해 

감소43.6% 

표 8  식량 수출 추

단 천 톤: , %

자료: 国家粮油信息中心. ｢谷物市 进出口报 170 , 179 , 180 , 181 , 182 ; 第 期 第 期 第 期 第 期 第 期｣ ｢油料进
口数量报 170 , 179 , 180 , 181 , 182 .期 第 期 第 期 第 期 第 期｣

품목 국가 년13 년14
년2015 월 증감률2

월1 월2 누적액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전년동기대비

쌀 전체

한국 323.0 236.6 2.2 0.0 2.2 0 - -87.9 

북한 49.5 63.9  0.2  0.2 0.4 25.0 - -63.0 

일본 31.6 24.7  12.0  12.0 24.0 0.0 - -

기타 74.3 89.3  5.0  2.7 7.7 -46.2 348.3 39.3 

합 계 478.4 419.1  19.3  15.1 34.4 -21.7 2,262.5 42.4 

중단립종쌀

백미 ( )

북한 49.5 63.1  0.2  0.2 0.3 12.5 - -63.0 

일본 30.9 24.0  12.0  12.0 24.0 0.0 - -

홍콩 22.6 22.8 2.1 1.4 3.5 -35.7 542.9 104.1 

기타 136.9 96.6 4.1 0.8 4.9 -81.3 148.4 59.0 

합 계 239.9 215.8 19.0 14.3 33.3 -24.7 2,650.0 486.1 

장립종쌀 백미( ) 합 계 5.4 12.1 0.1 0.0 0.1 - - -

밀 합 계 2.5 1.0 0.3 1.0 1.3 212.5 - -

옥수수

북한 76.6 15.7 0.0 0.0 0.0 - - -

기타 1.1 4.0 0.1 0.0 0.2 -75.0 - -

합 계 77.6 20.0 0.2 0.0 0.2 -84.2 - 2,100.0 

대두

한국 52.5 72.0 0.0 5.3 5.3 - -76.4 -80.5 

일본 40.2 35.8 2.9 3.4 6.2 17.1 57.0 -14.1 

미국 77.4 70.7 1.8 3.3 5.1 84.4 9.2 42.2 

기타 38.8 25.0 1.7 3.6 5.3 106.4 349.4 58.7 

합 계 209.0 207.0 6.7 15.9 22.6 138.2 -43.6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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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식량 수  추

단 천 톤: , %

자료: 国家粮油信息中心. ｢谷物市 进出口报 170 , 179 , 180 , 181 , 182 ; 第 期 第 期 第 期 第 期 第 期｣ ｢油料进
口数量报 170 , 179 , 180 , 181 , 182 .第 期 第 期 第 期 第 期 第 期｣

품목 국가 년13 년14

년2015 월 증감률2

월1 월2 누적액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전년동기대비

쌀 전체

태국 299.8 727.8 47.7 23.3 71.1 -51.1 -55.7 -31.1 

베트남 1,481.0 1,352.1 29.7 19.1 48.8 -35.5 -53.0 -46.7 

파키스탄 417.0 406.7 30.2 15.8 46.0 -47.9 -64.1 -65.7 

기타 46.6 52.4 0.2 1.5 1.6 825.0 -11.9 -83.5 

합 계 2,244.3 2,556.6 122.4 67.7 190.1 -44.7 -51.3 -43.9 

장립종쌀

백미 ( )

태국 159.0 503.8 31.4 9.6 41.1 -69.3 -48.1 -20.3 

베트남 998.4 695.3 8.1 4.7 12.8 -42.8 -58.9 -20.1 

파키스탄 245.0 249.7 19.6 15.2 34.8 -22.8 -26.6 -46.0 

기타 19.9 0.0 0.0 0.0 0.0 - - -

합 계 1,422.3 1,485.7 73.8 37.4 111.2 -49.3 -27.8 -20.7 

중단립종쌀

백미 ( )

태국 27.2 26.6 1.8 0.6 2.4 -69.4 -91.1 -70.9 

베트남 263.4 514.6 12.5 5.6 18.1 -55.6 -78.3 -73.5 

파키스탄 13.6 16.5 0.0 0.0 0.0 - - -

기타 2.0 1.5 0.1 0.0 0.1 -91.7 -97.4 -90.6 

합 계 306.1 562.9 14.5 6.1 20.6 -57.6 -84.3 -77.3 

밀

호주 611.4 1,390.6 70.6 67.7 138.3 -4.0 -72.2 -75.8 

미국 3,820.4 862.9 1.4 0.0 1.4 -97.9 - -99.7 

캐나다 866.8 410.9 1.0 60.4 61.4 6,061.2 38.3 -51.7 

기타 208.5 242.4 0.0 0.0 0.0 - - -

합 계 5,507.1 2,971.4 74.0 130.2 204.2 76.0 -77.5 -84.4 

보리

호주 1,759.3 3,877.6 554.6 737.0 1,291.6 32.9 117.2 224.2 

캐나다 376.9 559.6 98.2 102.5 200.7 4.4 7,068.5 458.6 

프랑스 133.3 764.2 167.7 88.1 255.8 -47.5 - 5,229.0 

기타 65.8 203.0 58.4 0.0 58.4 - - 1,821.1 

합 계 2,335.3 5,413.5 881.0 929.1 1,810.0 5.5 171.1 309.3 

옥수수

미국 2,967.7 1,027.1 20.4 13.7 34.0 -33.0 -93.4 -96.0 

라오스 81.8 110.1 1.4 3.7 5.1 172.3 1,863.2 -39.9 

미얀마 26.1 41.0 0.0 0.0 0.0 - - -

기타 189.3 1,025.0 87.6 11.6 99.1 -86.8 -95.8 -63.9 

합 계 3,264.9 2,598.0 579.4 603.0 1,182.3 4.1 25.7 4.6 

대두

미국 22,234.3 30,024.8 6,643.6 4,008.7 10,652.3 -39.7 -13.5 6.0 

캐나다 839.6 862.7 155.6 188.8 344.4 21.3 10.3 -29.1 

브라질 31,808.6 32,005.4 28.0 0.0 28.0 - - -75.9 

아르헨티나 6,124.5 6,004.5 0.0 0.0 0.0 - - -

기타 2,368.3 2,501.7 48.6 65.9 114.6 35.6 6,914.9 130.8 

합 계 63,375.2 71,399.0 6,875.8 4,263.4 11,139.3 -38.0 -11.3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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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곡물 쌀 밀 보리 옥수수 수입량은 천 톤으로 전월에 비해 증가했으며2015 2 ( , , , ) 1,729.9 4.4% ,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증가 12.3% 

− 품목별 수입량을 보면 보리가 천 톤 929.1 (53.7%)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옥수수 천 톤603.0

(34.9%), 밀 천 톤130.2 (7.5%), 쌀 천 톤67.7 (3.9%) 순

¡ 년 월 중 최대 수입 곡물인 보리의 수입량은 천 톤으로 전월에 비해 증가했으며2015 2 929.1 5.5% ,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증가  171.1% 

¡ 옥수수의 년 월2015 2 수입량은 천 톤으로 전월 대비 증가 603.0 4.1% 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증가 25.7% 

¡ 밀의 년 월 수입량은 천 톤으로 2015 2 130.2 전월에 비해 증가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76.0% , 

비해 감소 77.5% 

− 년 월 수입량의 수입대상국별 비중을 보면 호주 캐나다 차지 2015 2 52.0%, 46.4% 

¡ 쌀은 년 이후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년 이후 매년 만 톤 이상 2008 , 2012 200

수입.9) 년 월 수입량은 천 톤으로 전월에 비해 감소 2015 2 67.7 44.7% 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감소 51.3% 

− 월2 수입량 중 백미 가 천 톤으로 를 차지하고 나머지 벼 현미 쇄미 등이  ( ) 43.5 64.3% , 35.7% 精米 ․ ‧

차지 수입 백미 중 장립종과 중단립종의 비율은 각각 와 차지. 55.2% 9.0% 

− 월 수입량의 수입대상국별 비중을 보면 태국 베트남 파키스탄 순2 34.4%, 28.2%, 23.3% . 

년2012 이후 최대 수입대상국이었던 태국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파키스탄과 베트남으로부터 , 

쌀 수입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

− 월 톤 당 평균 수입가격 은 미국산 달러 파키스탄산 달러 베트남산 달러2 (FOB) 514.3 , 355.3 , 362.0 ,

태국산 달러403.0 10) 전월 대비 수입가격 증감률은 각각 하락. 3.0%, 5.5%, 4.3%, 0.6% 

¡ 년 월 대두 수입량은 천 톤으로 전월에 비해 감소2015 2 4,263.4 38.0% 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감소 11.3% 

− 월 수입량의 수입대상국별 비중을 보면 미국 캐나다 로 대부분을 차지2 94.0%, 4.4%

9)  가 개 원 가 리하는 할당 목  역 지  역 업  쿼 가 비 ( ) 50%, 

역 역  가진 업 나 개  쿼 가  차지 도 쿼  량  만 톤  ( ) 50% . 2015 532

장립  만 톤 단립  만 톤  차지50%(266 ), 50%(266 ) .

10) 쇄미  태 산 베트남산 키스탄산  모  미 산   , , 5% , 4~5%. . 家粮油信息中心 稻米市 价格 告 第国 ｢ 场 报 ｣

3090 (2015.2.4)~3104 (2015.3.3)期 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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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한국 농산물 수출입

¡ 년 월 대 한국 농산물 수출액은 억 달러로 월에 비해 감소 지난해 같은 달에 2015 3 1.9 2 0.8% . 

비해 감소12.3% 

− 품목류별 농산가공품 채소 특용잠사 식량 축산물 과실 : 49.3%, 23.0%, 13.3%, 5.9%, 3.7%, 2.7%․

− 상위 개 품목 혼합조제식료품 참깨 전분박10 : (8.6%), (7.4%), (5.7%), 김치(5.7%), 고추(5.4%), 

기타 채소 한약재 기타 당면 대두박 기타 과실(4.8%), (3.2%), (2.8%), (2.6%), (2.3%) → 48.6%

표 10 대 한  농산  수출 추 년 월(2015 2 ~ 3 )

단 천 달러: , %

료 산식 지원 보: aTkati (www.kati.net)

품목명
년2015 월 증감률 3

월2 월3 누적액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전년동기대비

농

산

물 

식

량

곡류 1,286 1,537 31,123 19.5 -35.8 107.5 

서류 2,845 1,127 5,012 -60.4 77.8  226.7  

두류 11,589 5,876 21,008 -49.3 -64.4  -23.2  

전분 1,130 2,510 5,370 122.1 -32.3  -22.4  

계 16,850 11,050 62,513 -34.4 -52.5  23.0  

채소 44,424 43,274 134,616 -2.6 -5.4  5.1  

과실 6,125 5,139 16,647 -16.1 -22.8  -5.8  

화훼 1,670 1,700 5,409 1.8 8.8  30.3  

버섯 1,857 2,108 6,371 13.5 101.0  71.1  

특

용

․

잠

사

채유종실 12,329 22,103 45,270 79.3 -0.8  5.2  

차류 336 131 661 -61.0 -69.2  -64.9  

연초류 253 50 548 -80.2 -89.7  -32.2  

인삼류 452 231 752 -48.9 22.9  75.5  

한약재 655 144 1,719 -78.0 -80.0  -49.4  

잠사류 3,269 2,333 7,624 -28.6 16.8  38.5  

계 17,294 24,992 56,574 44.5 -4.2  2.7  

농산가공품 94,833 92,718 297,206 -2.2 -9.9  -4.6  

소 계 183,053 180,981 579,336 -1.1 -12.7  1.5  

축

산

물

산동물 135 347 734 157.0 37.2  -15.5  

육류 2,296 2,710 7,859 18.0 23.9  32.2  

난류 24 234 527 875.0 290.0  58.2  

낙농품 0 0 1 - - -99.6  

기타 축산물 4,027 3,699 12,440 -8.2 -19.3  -10.7  

소 계 6,482 6,990 21,561 7.8 -1.3  1.6  

합 계 189,535 187,971 600,897 -0.8 -12.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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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한국으로부터 농산물 수입액은 만 달러로 지난 월에 비해 증가2015 3 8,291.2 2 51.9% .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도 증가3.0% 

− 품목류별 농산가공품 축산물 과실 특용잠사 채소 식량 : 64.6%, 21.7%, 7.9%, 3.9%, 1.3%, 0.4%․

− 상위 개 품목 자당 조제분유 혼합조제식료품 비스킷 커피10 : (12.6%), (9.7%), (7.6%), (5.3%), 

조제품 기타 음료 기타 베이커리제품 단일과실조제품 라면(4.9%), (4.7%), (4.3%), (3.9%), 

가죽(3.4%), (3.2%)  → 59.5%

표 11 대 한  농산  수  추 년 월(2015 2 ~ 3 )

단 천 달러: , %

료 산식 지원 보: aTkati (www.kati.net)

품목명
년2015 월 증감률3

월2 월3 누적액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전년동기대비

농

산

물 

식

량

곡류 325 255 1,033 -21.5 189.8 96.1 

서류 18 39 75 116.7 -48.0  -28.8  

두류 73 1 309 -98.6 -96.0  239.6  

전분 0 0 9 - - -

계   416  295 1,426 -29.1 56.9  97.2  

채소 607 1,098 2,869 80.9 8.7  29.5  

과실 3,996 6,535 17,996 63.5 42.4  45.6  

화훼 689 219 3,331 -68.2 68.5  52.5  

버섯 0 0 0 - - -

특

용

․

잠

사

채유종실 7 154 165 2,100.0 7,600.0  5,930.7  

차류 39 28 154 -28.2 -84.5  -70.1  

연초류 0 0 0 - - -

인삼류 2,253 3,016 10,162 33.9 -1.9  116.0  

한약재 52 33 85 -36.5 450.0  -22.9  

잠사류 0 0 1 - - -

계 2,351 3,231 10,567 37.4 -57.8  6.9  

농산가공품 35,158 53,563 134,504 52.3 3.4  2.5  

소 계 43,217 64,941 170,693 50.3 -0.6  7.6  

축

산

물

산동물 0 0 0 - - -

육류 498 3,383 8,786 579.3 367.9  542.2  

난류 0 0 0 - - -

낙농품 8,785 9,995 27,118 13.8 -0.8  40.1  

기타 축산물 2,072 4,593 10,861 121.7 6.5  -1.7  

소 계 11,355 17,971 46,765 58.3 18.9  47.2  

합 계 54,572 82,912 217,458 51.9 3.0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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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년 월 품목별 대 한  수출 액 순2015 3

단 천 달러: , %

료 산식 지원 보: aTkati (www.kati.net)

순위
대 한국 수출 대 한국 수입

품목명 금액 비중 품목명 금액 비중

1 혼합조제식료품 16,229 8.6 자당    10,409 12.6 

2 참깨 13,914 7.4 조제분유  8,049 9.7 

3 전분박  10,740 5.7 혼합조제식료품     6,312 7.6 

4 김치  10,724 5.7 비스킷  4,364 5.3 

5 고추 10,174 5.4 커피조제품   4,053 4.9 

6 기타 채소 9,043 4.8 기타 음료 3,885 4.7 

7 한약재 기타  6,067 3.2 기타 베이커리제품     3,556 4.3 

8 당면         5,224 2.8 단일과실조제품       3,207 3.9 

9 대두박        4,835 2.6 라면    2,850 3.4 

10 기타 과실     4,381 2.3 가죽   2,615 3.2 

11 기타 소오스제품   4,299 2.3 쇠고기       2,612 3.2 

12 당근 3,911 2.1 유자      2,231 2.7 

13 땅콩   3,578 1.9 홍삼  2,117 2.6 

14 마늘           3,320 1.8 소원피        1,596 1.9 

15 대두  3,060 1.6 생우유   1,524 1.8 

16 기타 당 2,997 1.6 아이스크림          1,523 1.8 

17 개 사료       2,663 1.4 캔디        1,266 1.5 

18 배합 사료      2,419 1.3 맥주 1,248 1.5 

19 들깨        2,409 1.3 기타 당      1,188 1.4 

20 고구마 전분    2,374 1.3 기타 소오스제품    999 1.2 

21 물          2,256 1.2 초코렛      924 1.1 

22 기타 식물성액즙  2,133 1.1 기타 식물성액즙   906 1.1 

23 기타 채유종실     1,961 1.0 채소종자  861 1.0 

24 팥 1,912 1.0 기타 식물성점질물 836 1.0 

25 생사      1,608 0.9 소주    771 0.9 

26 캔디   1,585 0.8 기타 설탕과자       690 0.8 

27 기타 사료용조제품  1,532 0.8 기타 과실 627 0.8 

28 텍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  1,449 0.8 물 586 0.7 

29 기타 사료 1,432 0.8 인스탄트면 513 0.6 

30 기타 파스타 1,405 0.7 효소 511 0.6 

31 기타 버섯 1,307 0.7 소시지 496 0.6 

32 혼합조미료 1,306 0.7 백삼 444 0.5 

33 비스킷 1,284 0.7 고추장       431 0.5 

34 구약구 1,196 0.6 과실혼합물 411 0.5 

35 화분 1,190 0.6 곡류조제품 396 0.5 

합 계 145,919 77.6 합 계 75,009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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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신

※ 상  주  단신  내용  한 경 연 원 지 업 보 동향스 랩“ ” “ ” “ ”→ →

   (http://www.krei.re.kr/web/www/51 에 게재 어 ) .

제  목

년 농촌지역 인터넷 사용자 억 명 2014 1.78• 

년 중국의 농민공 억 명으로 집계 2014 ( ) 2.74農民工• 

현대농업시범구 건설 및 운 에 관한 평가보고서 발표• 

년 중국 식량 수입량 억 톤에 달해 2014 1• 

유전자변형 분야 기술혁신 장려 (GMO)• 

중국 농업이 직면한 대 문제점 3• 

농간 계통 개혁 통해 혼합소유제 추진 ( )農墾• 

농간 계통 혼합소유제 개혁 추진 ( ) , 農墾• 

농업부 년 농업부문 창업 유망 사업분야 발표 , 2015中 • 

전국인민대표대회 농민전업합작사법 수정 작업 추진 , • 《 》 

상무부 올해 농촌지역 전자상거래 발전 강력히 추진 , • 

농업분야 법치건설 추진에 관한 의견 발표• 

적정 규모의 농업경  주체 가정농장 농민합작사 농업기업 , • ＋ ＋

토지유동 관련 농민이 우려하는 내용• 

감자 주식화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 시급 ( ) 主食化• 

년 중앙재정 통한 농업보조 억 위안 규모 2015 , 1,434• 

과학기술의 농업발전에 대한 기여율 약  56%• 

길림성 올해 만 에 대해 토지권리 등기증 발급 ( ), 30吉林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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